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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  ○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

을 시행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“655”명에서 “691”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
  나.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6급 24.7%이내를 25.2% 이내로, 8급  

     26.2%이내를 25.7% 이내로 조정(안 별표 2)

  다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 4급 4명을 5명으로, 본청 5급  

     22명을 24명으로, 일반직 6급이하 598명을 631명으로 조정(안 별표 3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

○ 소요경비 : 6,027,858천원(시비5,597,358천원)

     ※ 향후 5년간 소요액

  ○ 세부내역 : 비용추계서 참고(덧붙임)

7. 입법예고 결과

  가. 예고기간 : 2017년 5월 4일 ~ 5월 14일(10일간)



 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  가. 규제개혁관련협의 : 해당없음

 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



하남시 조례 제   호

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55명”을 “69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

호 중 “641명”을 “67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 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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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<제3조제2항 관련>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

비율 1.2% 이내 7.1% 이내 25.2% 이내 31.2% 이내 25.7% 이내 9.6% 이상

2.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

구분
연 구 직 지 도 직

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

비율 3%이내 97%이상 9%이내 91%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분
4급
상당

5급
상당

6급
상당

7급
상당

8급 상당 9급 상당

비율 60% 이내 40% 이상  



[별표 3] 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<제4조 관련>

기관별

직급별
총계 본청

의회
사무과

직속
기관

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

총 계 691 691

정무직 계 1 1

시장 1 1

일반직 계 685 685

3급 1 1

4급 7 5 1 1

5급 46 24 2 3 4 13
6급 

이하 계
631 631

별정직 계 2 2
6급상당 
이하 계

2 2

연구직 계 1 1

연구사 1 1

지도직 계 2 2

지도사 2 2



신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 정 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하남시에 두는 정원

의 총수는 655명이며, 다음 각 호와 

같이 구분한다.

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41명

  2. (생략)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  

--------- 691명-------------------  

-------------.

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77명

  2. (현행과 같음)



【붙임 1】 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 부분 및 같

은 조 제1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 

○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매년 임금인상율을 3.5%로 전제함

○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율은 5%로 전제함

나. 추계결과

❍ 5년간 소요금액 : 5,597,358천원       
(단위：천원)

구    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지방세 추가소요 금액(A)-(B) 954,390 1,008,935 1,108,207 1,199,842 1,325,984

추가소요 
인건비 

(총 35명)

소계(A) 1,090,890 1,145,435 1,202,707 1,262,842 1,325,984

임금인상(3.5%) 36,890 38,735 40,672 42,705 44,840

신규채용 및   
호봉 상승분(5%)

1,054,000 1,106,700 1,162,035 1,220,137 1,281,144

국고보조금 (B)(사회복지 7명) 136,500 136,500 94,500 63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: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현선


